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사용

제어장치 연동구조 설치 및 사용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관련법령

☞ 과상승방지장치는 안전바 또는 리미트스위치 방식 중 1개를 선택하여 설치

☞ 제어장치는 우발적인 동작이 방지되도록 연동구조로 설치하고 사용, 임의 해제 금지

구분

설치

높이

설치

개수

안전바 방식

안전난간 상부에서 

- 안전바 상부까지는 20cm 이상

- 안전바 하부까지는 15cm 이상

협착방지대  

전면(4면)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 시 보호구(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철저

※ 과상승방지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설치·사용 가이드고소작업대(시저형) 설치·사용 가이드

리미트스위치 방식

안전난간 상부에서 60cm 이상

지지봉 4개소 설치 

제어기는 불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연동형 그립이나 스위치를 작동하여 

동작을 제어하고, 비상정지스위치 

동작시 전원 차단

불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풋스위치를 동작하여 신호가 입력 

되었을 경우 고소작업대 동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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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점검표고소작업대(시저형) 안전작업 점검표

번호

1

YES NO점검내용

안전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인지 여부(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 ‘09.7.1. 이전 제품은 비적용

2 과상승방지장치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원활하게 동작

3 제어장치는 우발적인 동작이 방지되는 연동구조로 설치

4 풋스위치는 미끄럼방지 표면 구조이고 제어 연동 해제 사용 금지

5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6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원활하게 동작

7 작업대의 안전난간은 견고하게 설치

8 정격하중 초과 시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 동작

9 작업대의 작동을 알리는 경보장치 정상 동작

10 유압계통 이상 시 작업대 떨어짐 방지를 위한 낙하방지밸브 설치

점검자 : 점검일자 : 20      .         .         .




